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
하여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1727 판결)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요양시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

고에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D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입니다. 참가인은 2018. 3. 1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3.

15.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9. 1. 1.에는 계약기간의 종기를 ‘참가인의 정년 시’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2020. 1. 1.에 계약기간의 종기를 2020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 6. 9. 참가인에게 ‘2020. 7.

31.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함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정년 이후

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고용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

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와 마찬

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원고 취업규칙과 D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

된 근로계약서에도 참가인의 정년 퇴직일인 2020. 7. 3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거듭 정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참가인을 정년 후에도 촉탁

직으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③ D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참가인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채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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